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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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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전통은 매우 오래 되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일상적으로 공론정치가 행해졌으며 

일반백성의 여론도 중시되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왕, 관료, 백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각이 주도한 제도와 관행을 보고자 했다. 왕이 주도한 

경우로, 교서, 유서 등의 방시, 행차, 임어, 한글 창제가 있으며, 관료가 주도한 경우로

는, 대간, 경연, 사관, 조보 등이 있고, 백성이 주도한 경우로는 신문고, 상언, 격쟁, 

향회, 민회 등이 있다. 각각의 경우를 보았을 때 왕, 관리, 백성은 모두 정치커뮤니케이

션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소통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은 대민소통이라는 규범적 이유에서도 실천되었지만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

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왕은 신권을 견제하기 위해 

백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했고 신하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 왕과 신하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을 강조했으며 백성은 왕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조선 말기에 이르면 부패한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이러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더 이상 활용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제도적 소통의 장치가 없는 가운데서 백성

의 요구는 민란으로 표출되게 된다.

❑ 주제어: 조선,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글, 공론, 대간, 경연, 사관, 조보, 신문고, 

상언, 격쟁, 향회

Korea has a long history of political communication, which was especially well 
performed in Josun Dynasty. Kings of Josun regarded public opinion among their 
subjects and common people as important. 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people 
were three major parties who were involved in political communication. King 
spreaded his messages, performed ceremonial walks, met people directly, and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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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n easy writing system to communicate people. Government officials tried 
to counsel their king, hold seminars, record everything about king, and publish 
newspapers. People appealed to their king by beating the petition drum or gong, 
and held county meetings to communicate each other. Political communications 
were also used to push on law or carry the plan, or weaken one's rival's power. 
In late Josun Dynasty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political communication 
couldn't work any more. Without an institutional way to resolve conflicts, people 
expressed their anger by raising a revolt.

❑ Key words: Josun, political communication, Hangeul, public opinion, counsel, 
seminar, newspaper, appeal, petition drum, county meeting.

Ⅰ. 머리말 

조선시대와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처럼 여겨진

다. 이는 동양의 군주는 전제군주로서 자의적으로 나라를 지배했다고 하는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우리 자신이 내면화한 결과일 것이다.1)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정

의(定義)에 대해, 채피(Chafee, 1975)는 “정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라 했고, 덴턴과 우드워드(Denton & Woodward, 1990)는 “정치적 자원, 공직의 

권위, 공직의 상벌에 대한 공적 논의”라고 했다. 맥네어(McNair, 2003)는 “정치

와 관련하여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는 1) 정치인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2) 비정치인이 정치인에게 제시하는 커뮤

니케이션 3) 정치행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뉴스, 사설, 미디어 등)으로 나누

고 있다. 또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크게, 정치조직, 미디어, 시민, 이 삼자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2)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한국에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1)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통국가들은 정치 주체들 간의 협의를 중시하는 정치체제를 장구한 

기간 동안 지속시켜왔다.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의 이론과 현실,”  �동양정치사상사�

7권 2호(2008), 29-30.
2) 김춘식 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2005),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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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자주 등장한 ‘공론’ 개념은 정치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최정호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은 공론 개념을 서양보다 훨씬 더 

오랜 전부터 사용했다. 조선 시대의 ‘공론’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

기는 것’ 즉 ‘public opinion’을 의미했다. 성종 23년에 안침 등은 상소를 올리면

서 공론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천하에는 공론이 없지 않았으니, 온 나라의 사람

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공론이라 이릅니다”라고 하면서 “공론이 시행되면 

국시가 정해지고 치화가 따라서 아름다워”진다고 했다.3)

김영주는 �조선왕조실록�에 공론을 의미하는 말이 조선초기에만 1000회 이

상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공론’은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254건이나 

사용됐다. 특히 성종 때는 199건으로, 이는 “군신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성종실록�을 보면 당시 왕과 대신, 

대간들 간에 매우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공론과 유사한 의미의 ‘공의(公議)’와 ‘뭇 사람들의 비평’이란 의미의 물의(物議)

도 각각 245건, 188건이나 사용되었다. 물의란 개념이 자주 사용된 것을 보면 

백성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공통된 

의향’이란 의미인 ‘민정(民情)’이란 용어가 조선 초기부터 73건이나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의미의 여정(輿情), 중의(衆議), 민심도 많이 등장했다. 김영주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태조 때부터 공론을 ‘나라의 으뜸가는 기운’으로 간주하면서 

매우 중시했다. 이이는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여항에 

있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만약 위아래 어디에도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3) 이규완,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에 관한 시론,”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2009), 396. 
반면, 계승범은 여기서 말하는 ‘공론’을 ‘여론’으로 이해하면 안되며 유교적 가치를 따르는가 

아닌가 하는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시 엘리트들이 공론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유학자들 간의 공론’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이다(계
승범, 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 “정치커뮤니케이션과 민주적 국가경영”(2015. 5. 8) 토론 

내용). 이는 조선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작동된 것을 보았을 때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이 논문 내용 수정에 도움을 준 세 분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역량 및 시간 부족으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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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가 공론을 주장하지 못하고서 공론이 아래에 있는 것을 

미워하여 그 입을 막아서 그 죄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이 없다”

고 단언했다. 김영주는 공론정치를 위한 제도로, 상소, 대간, 구언, 경연, 신문고, 

격쟁, 관상감을 들고 있다.4) 

김경수는 조선이 다양한 언론장치의 제도화와 함께 발전해갔다고 평가한다. 

그는 언론의 본래 기능만을 본다면 조선의 언론은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민의를 상달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를 지적하며 이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사회발전을 이룬다고 한 점에서 동일

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소, 신문고, 조보, 경주인, 대간, 사관 등에 주목했다.5) 

김세철은 조선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제도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즉 삼사언

론을 들고 있으며, 주된 형식으로는, 경연과 같은 구두언론, 상소와 같은 문자언

론, 복합 등의 시위형식을 통한 행동언론을 꼽고 있다.6) 손석춘은 18세기 이후 

농업생산력 발전, 신분제 질서 동요, 상공업 활성화에 따른 향회, 민회 등의 커

뮤니케이션 발전에 주목하고 이 같은 공론장이 오히려 근대 신문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요 주제 중 하나가 미디어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개항 후의 근대적 신문들 즉 �한

성순보�나 �독립신문�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결국 조선 역사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외세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한성순보�는 이노우에 가쿠고로

4) 김영주,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2권 3호(2002), 88-93, 
103-105. 단, 김영주는 17-18세기 유럽 시민계급의 공론이 반체제적인 반면 조선의 공론은 

체제유지적이었다는 점을 차이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왕의 전제주의를 비판한 세력이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이 본질적으로 반체제

적인 세력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이나미, �한국자유주의의 기원�(책세상, 2001) 
참조). 

5)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가람기획, 2012).
6) 김세철, “남명 조식의 경 ‧ 의사상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7권 1호(2007), 

22-23.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과 이것들이 제대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계승범은 이러한 제도들은 발효와 동시에 

이미 그 취지가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계승범, 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 “정치커

뮤니케이션과 민주적 국가경영”(2015. 5. 8)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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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집고문을 맡았으며 �독립신문�은 자신이 미국인임을 자처한 서재필이 발

간했기 때문이다.7)

사실상 조선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애민, 민본사상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대민소통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여론에 입각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8)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언론기관이 있었고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장치가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상하소통이 활발했

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신문고 등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골몰했다. 그것은 왕이 신하의 권한을 축소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

도 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민란을 막고 저항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언로

(言路)를 강조한 조광조는 중종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언로가 통하고 막힘은 국가에 가장 절실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하면 잘 다스려져 

안정을 이루고 막히면 혼란되어 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인군은 언론을 넓히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위로는 공경 백집사에서부터 아래로는 여항시정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모두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책이 없으면 전부다 말할 수 없는 

까닭에 언관을 두어 그것을 주관토록 한 것이옵니다. 비록 그 말한 바가 혹 과격할지

라도 모두 허심탄회하게 용서하는 것은 언로가 혹 막힐까 염려하여 그러는 것입니

다.9) 

17세기에 들어와 상품 ‧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동요하며, 18세기에

는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토지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농민이 몰락하고 수령의 

7) 차배근 역시 �독립신문�을 외국에서 이식해온 신문으로 본다.(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 �언론정보연구� 17(1980), 65.
8) 최창규는 조선왕조의 특징을 공론정치로 보았으며 그 근본을 상소정신, 민본정신, 위민정신으

로 파악했다(이규완,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 392). 조선왕조의 장구성의 요인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대간제도와 유림의 여론을 중시한 공론정치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승범에 의하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폭력에 의한 왕조교체의 부재, 사족의 

지속적 지배, 한중관계 등의 외부적 요인도 함께 보아야 한다(계승범, “조선왕조의 장구성과 

한중관계,” �명청사연구� 38집(2012)).
9) �정암집� 권2; 김세철,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말길사상에 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2권 1호 (20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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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증대한다. 이에 농민층이 반발하여 민의 동요가 심해지자 정부는 대민접

촉을 강화한다. 특히 영조와 정조가 민은(民隱)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섰다. 그

러나 정조 사후 세도정치로 인해 여론 수렴이 어려워지고 마침내 농민봉기가 

발발하게 된다. 이는 권력이 공론구조를 폐쇄하면 사회를 통제할 힘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0) 즉 부패한 정치세력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막았고 그 

결과 사회통제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백성은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지면 

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왕(君), 관료(臣), 백성(民)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맥네어의 구분에 따른다면 왕과 관료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인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이요, 민이 행하는 것은 ‘비정치인이 정치인에게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정치행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했으나 

여기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 왕, 관료, 백성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주 중 하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 형식적 주체

와 내용적 주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신 주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한 경연의 경우, 왕이 오히려 주도하여 신하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기도 했으며, 민 주도의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시킨 신문고의 경우 백성보다는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다.11)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분한 삼분법이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주체와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서는 기존연구가 이

미 많이 진행되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서술했다. 

이 논문을 통해서는, 조선의 왕들이 주로 관료 즉 신권을 견제하기 위해 백성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했고, 신하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 왕과 신하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료, 수령, 양반 등 지배층

은 왕과 백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힘을 약화시킬 것을 알아 이를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했다. 백성은 왕과 관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

10)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2004), 163.
11) 계승범, 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 “정치커뮤니케이션과 민주적 국가경영”(2015. 5. 8)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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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했고 따라서 제도가 제공하는 각종 장치를 적극 이용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결국 권력에 저항

하는 수단이 되었다.

Ⅱ. 군(君) 주도의 정치커뮤니케이션

1. 교서(敎書)ㆍ유서(諭書)의 방시(榜示) 

군주국에서 국왕이 주도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형태는 국왕의 지

시를 널리 알리는 것일 것이다. 조선에서 국왕의 지시는 보통 교서(敎書), 유서

(諭書)의 문서 형식으로 내려졌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마을 방방곡곡

에 방문을 붙여 방시(榜示)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서는 왕이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敎)를 성문화한 것이며, 유서는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

찰사 등의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예전(禮典) ‧조의(朝儀)�에 의하면 대소

원인(大小員人)은 길에서 교서, 유서 등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야 했

다.12) 다음은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태종의 교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태종이) 교서를 내렸는데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내 부덕한 사람으로 대통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옹폐(壅蔽)의 환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법을 상고하여 신문고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과 민생의 휴척(休戚)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 ‧ 감사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

12) 백선혜,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2007), 110; 한우근 외, �경국대전 

주석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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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의 관사에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에 따라 논죄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과 훈구를 모해하여 화란의 계제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결과 노비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는 3등을 뛰어올려 녹용하고, 무직자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

며, 공사천구(公私賤口)도 양민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따라서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를 주되 다소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의 율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

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의 대소 신료

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13)(강조는 필

자)

위 교서를 보면 왕의 겸손함과 백성에 대한 관심이 보이며, 따져보아 잘못이 

있는 관리는 벌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덧붙여, 월소한 경우, 즉 잘못 소원

한 경우 벌을 줄 것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억울한 백성은 우선 해당 관청

이나 수령과 감사에게 호소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헌부에 호소하며 그

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고를 두드려 직접 왕에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유교이념인 애민과 관련하여 왕이 주로 내린 지시는 수령에게 민을 수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지방의 수령들은 임기가 짧고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재임기간 동안 최대한 민을 수탈하는 데 골몰했다. 따라서 

세종은 각 도 관찰사에게 도 내의 수령을 감독하라고 유시를 자주 내렸으며 

관찰사와 수령을 궁으로 불러 민을 수탈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세조도 8도 관찰

사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했다. 

“지금 보내는, 백성을 깨우치는 유서(諭書)를 읍문(邑門)에 새기어 방시(榜示)하고, 

또 속히 간행하여 사면 경내(境內)의 궁촌(窮村)ㆍ벽항(僻巷)ㆍ우부우부(愚夫愚

13) �태종실록� 3권, 태종2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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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라. 내가 혹은 분대(分臺. 사헌부 

감찰)를 보내거나 혹은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아,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경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유서는 이러하였다. 

“국왕이 하늘을 몸받아 8도 군민(軍民) 등에게 유시한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무릇 무휼(撫恤)하는 방도를 밤낮으로 생각하여 항상 너희들이 관리의 침학에 곤핍

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일반 차역에 있어 부강한 자는 면방하고 빈약한 자는 침노하

고 독촉하는 것 같은 것, 진상하는 공물 및 일반 예에 의하여 과하는 물건을 배수나 

되게 나누어 배정하고 남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 것, (...) 관물을 제 것 같이 

보아서 체임할 때에 미처 남김없이 써버리고 신관이 와서 또 백성에게 독촉하여 영판

(營辦)하는 것 같은 것, 사객을 접대하느라고 백성에게 거두어 닭, 과일, 파, 마늘, 

심지어 바가지, 병 등속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 사객에게 명예를 

요구하여 뜻을 아첨하여 굴종하여서 민폐를 생각하지 않고 명주, 비단, 쌀, 콩 같은 

것으로 연폐(宴幣)라 칭하여 사사로이 대동한 기생에게 주어 법 아닌 일을 감행하는 

것 같은 것, 교활한 아전이 법을 농간하여 침탈을 자행하여도 금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등의 일은 모두 너희들이 곤핍한 것이다. 이제 영을 내렸으니 공세(貢

稅), 상요사역(常徭事役) 및 임시로 수교(受敎)하여 행문이첩(行文移牒)한 일 외에 

백성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일체 금단한다. 너희들도 또한 이 뜻을 알아서 병사(兵事)

와 농사에 오로지 힘써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길러 생업에 안심하라. 적을 막고 군대

를 사열하는 일 같은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니,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각자가 책임을 삼아야 한다. 면하기를 꾀하고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군정(軍政)

에 있다. 너희들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만일 수령이 침포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 와서 

내게 고하라.”(강조는 필자)14) 

14) �세조실록� 5권, 세조2년 11.23. 세조는 특히 여러 번 수령의 횡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세조는 의정부에 다음과 같이 전지했다. “민간이 본래 일이 없는데 여러 읍의 수령이 공사(公
事)를 빙자하여 자기 이익만을 꾀하기 때문에 침학하여 일이 많은 것이다. 금후로 공세(貢稅) 
‧상요(常徭) ‧군역 및 임시로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한 일을 제외하고 감히 백성을 번거롭

게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크게 징치하겠다. 그것을 속히 8도에 행문이첩(行文移牒)하
여 알리라.”(�세조실록� 5권, 세조2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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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차

왕은 자신의 지시를 널리 알리게 했을 뿐 아니라 직접 궁 밖으로 나가 백성을 

만나고자 했다. 세종은 구병차 온천을 방문했을 때 충청감사가 백성의 접촉을 

차단하자, “거가가 이르는 곳에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도 듣지 못한 일”이며 감사가 “백성들의 관망을 금하게 한 것은 필시 

자기의 허물을 덮어 가리려는 것”이라고 꾸짖었다.15) 영조와 정조도 백성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영조는 왕릉 참배를 이유로 자주 도성 밖으로 행차했다. 행차

에 앞서 관찰사나 수령을 불러 민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왕릉 참배는 표면적

이 이유이고 사실상 지방시찰이 목적이었다. 영조는 특히 무신란 이후 직접 백

성의 생활을 관찰하고자 행차길의 통행규제를 없앴다. 이 때문에 길가에서는 

“경기도민이 구경하려고 길가에 몰려들어 서로 밀고 당기는”16) 상황이 발생했

다. �영조실록�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나와 길가에 운집한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비스러운 부모 앞에 나온 것 같다,” “관광하는 민인들이 산야에 

거의 가득 찼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왕 동가시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구경했다.17) 이에 송성명이 통행 규제를 강화할 것을 상소하기도 했다. 

전하께서 도로에 백성들이 모여 구경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몰려들고, 심지어 전하가 탄 가마에 단 황금 요령 

가까이까지 접근하니 조금도 존엄의 뜻이 없습니다. 가마를 둘러싼 뒤 상소하는 자가 

자주 있는 것은 마치 외국 사신이 아침 일찍이 외출할 때 상소하는 것과 같습니다.18) 

그러나 이런 상소에도 영조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영조는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곡물을 내리거나 감세조치를 취하기 했다.

흥미롭게도 하라 다케시는 조선의 왕을 보러 나온 군중과 일본의 군중을 비

15) �세종실록� 26년 5.5;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50-51.
16) �영조실록� 영조 4년 9월 무신   

17)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일조각, 1996), 21.
18) �영조실록� 영조 4년 9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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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고 있다.19) 그에 의하면 숙종 때 일본에 갔던 신유한은 �일본견문잡록�에

서, 통신사 행렬을 보러 나온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키에 맞게 대열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구경한 점을 신기하게 생각했다.20) 외국의 통신사가 지나가는 데

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황이나 쇼군의 행차 시에 군중은 어떤 모습이었을

까. 우선, 천황은 말할 것도 없고 쇼군도 거의 성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 천황

은 1년에 한두번 외출했다. 쇼군 외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행해졌다.

그날은 새벽녘부터 도로변의 마을마다 불피우는 것이 금지되고, 사람들은 어두운 실

내에서 아침을 먹었다. 도로변의 2층은 창문을 닫고 문에다 종이를 발랐다. 정적으로 

뒤덮인 마을과 무사들 집 사이를 장대한 행렬이 물밀 듯이 통과하였다. 통과하는 

순간 다이묘 집에서는 다이묘가 길쪽으로 무릎꿇고 엎드렸다.21)

1936년까지도 천황이 열차를 타고 갈 때 철로 주변은 물론 열차가 지나는 

선로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주민까지 왕이 통과하는 시간에 맞춰 선로 

쪽을 향해 경례를 해야 했다.

중국의 경우 황제는 궁 밖으로 자주 나갔으나 그 목적은 민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강희제와 건륭제가 자주 밖으로 행차했는데 이는 사장된 

현금을 쓰고 유람을 위해서였다.22)

다케시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선이 민을 하늘로 보았기 때문

이다. 중국과 일본의 왕은 그 자신이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왕은 민과는 다른 

세계의 존재로, 완전히 초월해 있었다. 중국의 황제는 천자였으며 일본의 천황

은 그 자신이 직접 현인신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신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자도 아니었므로 제천의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을 대신하여 

19) 하라 다케시, 김익한 ‧ 김민철 역, �직소와 왕권�(지식산업사, 2000).
20) 길을 사이에 두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길 밖에 앉았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앞에, 조금 더 큰 사람은 두 번째 줄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은 뒤에 앉아 마치 대열을 맞춘 

듯하고 정숙하여 떠드는 자가 없다. 수천 리를 보았지만 한 사람도 망령되게 행동하여 

길을 방해하는 자가 없다.
21)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114.
22)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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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야 할 대상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민인 것이다. 그 결과 천을 민으로 보는 

사상을 만들어냈다. 정도전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임금의 하늘,” 영조가 

“하늘이 나에게 내린 것은 백성”이라 했으며 따라서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제천의례만큼 중요한 것이었다.23)

3. 임어(臨御)

더 나아가 조선의 왕은 백성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영조는 홍화문에 나가 

백성에게 부역과 세금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농민, 상인을 만나 농작물 

작황이며 부채에 대해 묻기도 하고 때로는 쌀과 의복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이때 들은 백성의 호소를 받아들여 해당 관청에 지시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영조가 83세 되던 해에는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나이와 같은 노인을 모두 경희궁에 불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영조는 홍화문에서 백성을 만나 중세(重稅)에 대해 물어보면서 “먼저 조정의 

신하들에게 캐물어 백성을 구하려 했으나, 신하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

니 나는 입을 다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무더위에 몸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병을 무릅쓰고 문에 나아가 백성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된 것이다”

라고 했다.24) 당시 영조는 양역(군포와 보포)을 대신해서 지조(地租)를 도입하고

자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백성을 만나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신이 의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25)

다케시는 궁의 구조를 봐도 조선이 중국과 일본과 다르다고 했다. 조선의 

궁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소통적이다.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에도성은 주위를 

거대한 호로 둘러싸고 여러 개의 문으로 바깥과 차단시키고 있다.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관리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왕궁은 그런 호도 없고 문을 

열면 바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 닿아있다. 따라서 왕이 이 문 앞에서 백성

과 대화하고 백성을 왕궁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비를 포함하여 백성

23)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14.
24)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5.19.
25)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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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왕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신하를 거치지 않고 백성

이 왕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아래의 말은 영조가 홍화문에서 백성들을 만나 한 말이다.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은 민이다. 하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민이다. 그런데 평상시 내가 

사는 궁전과 민이 사는 마을은 마치 하늘과 땅과 같다. 오늘 나는 군주와 민이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아! 성인이 어찌 나를 기만하겠는가. 우선 민의 

마음에 호소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진실된 마음이 있은 후에야 비로

소 참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군주는 민을 의심하지 않고, 민도 군주를 

속이지 않았다. (...) 천명으로 내가 군주가 된 것은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을 

위해서였다.27)

하브슈(J. K. Haboush)는 영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28)

사람들은 영조가 죽기 직전까지 서울의 거리를 돌면서 불안과 고충이 없는가를 묻는 

모습을 눈에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영조의 육성을 접하고 그의 배려에 감동했던 

것은 분명하다. 영조 만년에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그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국

왕이여, 장수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응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선정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영조가 죽기 1개월 전인 1776년 2월이

었다. 왕궁의 문 앞에서 영조는 상인들에게 평소의 노고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자신

들의 노고를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감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국왕이 

두려워 굽실거리기만 하는 신하와는 다른 국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영조의 이런 정신은 이후 정조에게도 전수된다. 영조 51년에 영조는 왕세손

(정조)과의 대화에서 “군주의 은혜가 민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거나 군주의 

사랑이 민의 가슴에 가득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질문하자 왕세

26)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20.
27) �승정원일기� 영조25년 8.15.
28)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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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군주가 민을 정말 사랑하면 민은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답했

다.29)

4. 한글 창제

한글 창제는 왕의 백성에 대한 소통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을 만든 세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적 

소통의 천재”로 불리기도 한다. 김영수에 의하면 세종은 정치세계에서 협의와 

결정, 집행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었

다.30) 세종은, 과거에는 “임금의 옷을 붙잡고 강력하게 간언한 자가 있었으며, 

또 그 말한 바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움직이게 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감한 말로 면전에서 쟁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으며, 또 말하는 것이 매우 

절실 강직하지 않다”고 한탄하면서 “각자가 힘써 생각하여 나의 다스림을 도우

라”고 명했다.31) 또한 “언로가 장차 막힐까 염려하여, 나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한 것은 비록 중도를 잃었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32) 그는 

공법 개정 때 백성에게까지 의견을 구했다. “정부 ‧ 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 ‧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17만여 명의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33)

한글 창제는 세종의 강한 커뮤니케이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은 모든 백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한글을 천시했다. 심지어 상소를 올릴 때 한글을 쓰면 처벌을 받았

29) �영조실록� 영조 51년 7월 경오.
30)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31.
31) �세종실록� 세종 7년 12.8
32) �세종실록� 세종 28년 6.18
33) �세종실록� 세종 12년 3.5;  �세종실록� 세종 12년, 8.10;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51. “더불어 의논한다”란 말은 �세종실록� 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말 중의 하나이다(김
홍우,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새로운 지평,” �정치사상의 전통과 새 지평�, 서울대학교 정치학

과 ‧ 현대사상연구회, 20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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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글은 오히려 외부인에 의해 극찬을 받았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조선의 

왕이 이룩한 공공 수단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한글이다. 보티에(Claire Vautier)와 

프랑뎅(Hippolyte Frandin)은, 조선 왕조가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격 높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천성도 두드러졌”으며 “역대 군주들 가운데 한 

왕은 국민들의 문자를 통한 일상적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해 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하기도 했다”고 썼다.34) 헐버트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왕은 학자들을 모아 오랫동안 주의 깊게 연구하여 한 문자를 제정했는데 이 문자는 

그 구조상의 간편함으로 보나 발음상이 탁월함으로 보나 가히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

다고 볼 수가 있다. ... 한글의 창제는 천재의 노작이었으며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만큼 한국인들의 생활

에 고착되어 있던 한문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로움을 끼쳤는가는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35)

그리피스는 한글이 “25자로 된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자 ‧ 모음”으로 이루어

져 이를 조합해 만든 190 또는 그 이상의 글자를 읽고 보고 쓰는 것으로서 교육

이 시작된다고 했다.36) 새비지 랜도어는 한글이 가장 실용적이고 쉬운 표음 방

식의 문자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어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했다.37) 스콧(Elspet 

Keith Robertson Scott)은 조선과 달리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 일단 문자가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 일반 대중이 대부분 문맹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이 가장 안 좋은 경우로, 귀족은 고고한 문화를 논하지만 대중은 일자무식으로 

34) 끌라르 보티에 ‧이뽀리트 프랑뎅, 김상희 ‧김성언 역,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태학

사, 2002), 71. 반면 그 역시, 관리와 학자는 한글을 천시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학자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 문화를 비하했다.”(W. E. 그리피스,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집문당, 
1999), 435) “만약 한글로 작성된 문서가 조정의 고관들에게 전달되기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그 문서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척 가장했고 또 문서에 대해 어떤 응답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관습이 그들의 민족의식을 약하게 만들었다.”(끌라르 보티에

‧ 이뽀리트 프랑뎅,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72).
35) H. B. 헐버트,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집문당, 2006), 124.
36) W. 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437.
37) A. H. 새비지 랜도어,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집문당, 199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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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귀동냥, 미신만 믿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조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이들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갖고 있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남녀노

소, 빈부격차, 직업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38)

이들은 한글의 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선 시기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 헐버트에 의하면 조선은 이미 15세기 전반기에 “끊임없는 발전

을 이룩했다.” “중요한 문헌이 출간되고 절은 학교 건물로 쓰이고” “인접 국가

들과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많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우호 사절이 내조했다.” 또

한 1730년에 대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보가 축조되었으며 잔인한 고문이 

금지되고 흉년이 들 때 쓸 곡식을 비축할 창고를 짓고 새로운 전차가 발명되었

다. 관리를 감시할 감찰반이 조직되었으며 작은 나무는 벌채가 금지되고 빠른 

배가 건조되었다. 비단의 사용을 금하고 무당과 사당패를 금지했으며 서울의 

하수도가 개수되었고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했다. 18세기 말에는 예술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20만개 이상의 활자가 주조되고 중요한 문헌이 출간되었다

고 했다.39) 

Ⅲ. 신(臣) 주도의 정치커뮤니케이션

1. 대간(臺諫)

대간제도는 고려 성종대에 중국 제도를 도입하여 설립되었다.40) 조선의 대간

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지칭하는데, 이 두 기관에 학술기관인 홍문관이 더해져 

언론3사로 칭해졌다. 중국에서 대간제도는 송나라 대에 이르러 감찰기구(찰원)

와 간쟁기구(간원)로 나뉘었다가 원, 명, 청을 거치면서 간쟁기구는 폐지되고 

38) 엘리자베스 키스 ‧엘스펫 K. 로버트슨 스콧, 송영달 역,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책과함께, 2006), 77-78; 이나미, “서양인이 본 근대 한국의 공공성,” �동양정치사

상사� 13권 1호(2014).
39) H. B. 헐버트, �대한제국멸망사�, 125, 140, 142: 이나미, “서양인이 본 조선의 공공성”
40) 박재우, “고려 초기의 대간제도,” �역사와 현실� 68호(20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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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구만 발전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태종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체제

로 확립되었고 간쟁기구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왕권이 

강했으나 조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료와 사대부의 영향력이 컸다는 증거이

다.41)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통치구조는 왕권-재상권-대간권의 삼권으로 

정비되는데 이는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됐음을 의미한다.42) 이를 보면 대간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명망스럽게 생각

하는 관직이 대간직과 문한직 등 청직이었다. 즉 이권이 있는 핵심부서가 아니

라 명예를 더 중시했던 것이다. 대간은 관리의 비행을 규찰하고 5품 이하의 관

리 임용시 결격 사유를 판정했다. 관료의 비행을 탐문하여 탄핵하고 풍속을 바

로잡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 ‘언관’ 또는 ‘간관’들은 하위직이며 관원의 나이가 어렸음에도 매우 중

요시되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임명되기 때문에 이들은 관료로서 보다는 공론

과 유교이념의 대변자로 행동했다. 이들은 독립된 존재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간기구 자체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았다. 모든 대간이 각자 독립된 판단에 의거해서 행동했다. 서열상 

하급자라 하더라도 상급자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모두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공의(公儀)에만 제약을 받았다. 이들은 왕의 전횡을 막고 관리의 기강을 세우고 

정치의 시비를 가리는 존재였다. 이들은 왕과 관리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자유

롭게 비평할 수 있으며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상과 동일하게 정치의 모든 

사항에 대해 왕과 논쟁할 수 있었다.43)

간관은 재상과 대등하다. ... 천하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와 사직의 대계에 있어서 오직 

듣고 보는 대로 간섭하고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으며, 간관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간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41)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42)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2002), 
115.

43)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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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하다. ... 전폐(殿陛)의 앞에 서서 천자와 함께 시비를 다투는 자는 간관이다. 

재상은 도를 마음대로 행하며 간관은 말을 마음대로 행하니, 말이 행해지면 도도 

또한 행해진다.44)

간관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였다. 이를 보면 조선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대간임을 알 수 있다.  

건국초기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간제도의 폐지는 전혀 고려된 적이 없다. 

이들이 중앙의 권력과 사대부의 여론을 연결시키고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했

다. 세종 18년에 “대간은 군주의 눈과 귀요 그 직임은 간언과 백관을 규찰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관서와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평가되었다. 율곡은 선조에게 

“대간으로 하여금 거리낌없이 충성을 다하여 가로막힘의 근심이 없게”하라고 

요청했다.45) 태종 원년에 태종은 “사간원은 나의 과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언론하니 다른 관사와 비교가 안된다. 마땅히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의 권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금이 관직을 

제수해도, 대간이 명령을 행하지 않으니 이런 이치가 없다. 나는 이를 심히 싫어

한다”고 했다.46)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의에 따른 건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

으며 왕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그럼에도 왕이 이를 거부하

면 홍문관까지 합세하여 상소했다. 

이들의 언론활동은 첫째, 간쟁(諫爭)으로, 왕의 언행에 잘못이 있을 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간은 군주의 뜻이 옳지 않으면 거부하

고 간쟁을 올려야 하며 이로 인해 군주의 노여움을 사면 도끼로 맞아 죽을 각오

로 간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군주는 직언한 대간을 벌하지 않고 간쟁의 

언근을 묻지 않아야 하다고 보았다.47) 둘째, 탄핵으로, 부정, 비위, 범법한 관헌

을 책망하여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풍문에 의한 탄핵, 

즉 ‘풍문탄핵’도 실시되었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풍문을 공론의 하나

44) �상봉집� 권10: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41.
45) �율곡전서� 권3, 항33;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 119.
46) �태종실록� 태종 11년 4.14
47) 이규완,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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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했다는 면에서 일면 타당한 것이기도 하다. 탄핵은 공론을 대변하는 것

이므로 풍문도 중시했다. 풍문이 좋지 않다는 것은 덕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시정(施政)의 득실을 논하여 바로잡는 일을 했다. 이는 

현재 행하고 있는 시책을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 넷째, 인사에 관한 언론, 즉 

부당한 인사를 바로잡는 일을 했다. 서경권을 행사했는데, 서경권이란 관료의 

관직 제수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적인 왕권을 이룩한 태조, 태종,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관들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왕권이 안정된 세종 후반기부터 언론활동이 활발해졌다. 태조가 내시 이만을 

죽이고 세자빈 유씨를 사저로 출환시키자 대간과 형조에서 이를 따졌다. 그러자 

태조는 크게 노하여 문제를 제기한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귀양보냈다. 이는 “집안

의 사삿일이므로 다른 사람이 알 바 아닌데, 지금 대간과 형조에서 이 일을 함부

로 논”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 

김경수는 이에 대해 보통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언론부터 장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들은 그 기회에 쫓아내고 싶은 사람을 몰아냈

으며 이들은 거의 모두 정계에 다시 복귀하지 못했다. 태종은 심지어 대간을 

채찍질하기도 했다. 이에 권근이 태종에게 대간을 매질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태종은 대간이 과실이 있을 때 어떻게 죄를 줄 것인가 반문하면서 정부조차 

대간의 언론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려했다.48) 그러나 태종 역시 대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태종보다도 언론 탄압을 심하게 했던 세조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언관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얻지 못했다. 하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과 재앙을 경험했으므로 백성의 질고를 언론하여도 개의치 않는 것이요, 

하나는, 내가 불교를 좋아하므로 불교에 대하여 언론하면 반드시 노하는 것이요, 하

나는, 작은 일로 언론하면 반드시 거절할 것이요, 하나는, 내가 위엄이 있어 언론하면 

48) �태종실록� 태종 8년 11.9: 김영수, “세종대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그 기제,”  �역사비평�

89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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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얻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내가 그 폐단을 알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다.49)

한편, 이익은 간관제도 때문에 오히려 언로가 좁아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즉 간관의 직책이 있으므로 다른 관리들은 이 영역을 침해할까 두려워 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이가 간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유로 정약용 역시 대간직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관각과 대간의 관

직을 없애야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했다.50) 또한 대

간제도로 인해 조선정치에 이념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이 있다. 정치적 논쟁의 

주제는 주로 유교이념에 대한 충실성 여부가 되었으며 또한 관리의 인격과 도덕

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보다는 명분과 해석이 중요해졌는

데 이는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여서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사실상 대간제도

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당쟁이 격화됐다.51) 그러나 대간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가 조선의 전성기였으며 이들의 활동이 당파를 위한 것으로 전락했

을 때 나라가 피폐해졌다.52)

2. 경연(經筵)

경연은 신하가 왕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것으로 경악 또는 경유라고도 

하며, “국왕에게 경사(經史)를 강독하고 논사(論思)하는 임무를 맡는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53) 따라서 왕의 학술자문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왕권 행사를 규제하는 기능도 했다. 경연은 송나라 때 군주가 신하와 

함께 천리를 탐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정작 중국에서는 정착되지 못했

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예종 11년에 경서를 강론했던 것이 효시가 되었다.54) 

고려 중기 무인 집권시 일시 폐지되기도 하고 원나라 지배 시에 서연(세자를 

49)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50) �여유당전서� 권 11;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53.
51)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52) 이규완,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 410.
53) �吏典 ‧京官職�; 백선혜,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127.
54) 신동은, “조선 전기 경연의 이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32권 1호(2009), 57.



조선시대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시론  69

교육하는 것)으로 격하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고려 때

는 경연이 부진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됐다. 

태조 때 경연청이 설치되었으나 태조는 나이가 많고 불교신자라 경연을 제대

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경연의 직제가 마련되었고 신하의 강력한 건의로 

가끔 경연이 열리기도 했다. 태종도 왕권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경연을 기피

했다. 경연이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종은 즉위한 

후 약 20년간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집현전 학사들을 경연관으로 보충하기도 

했다. 세종의 박식함이 경연관들을 힘들게 했으므로 세종은 경연을 전담할 사람

들을 두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집현전이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연구를 전

담하게 하고 집현전 관원들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했다. 세종 때는 경연을 하루 

한 번으로 정했으나 성종이 하루 세 번으로 정착시켰다. 각각 조강, 주강, 석강

으로 불렸는데, 가끔 약식 형태로 밤에 하는 야대와 낮에 하는 소대도 실시했다. 

성종은 재위 25년간 경연에 매일 세 번 참석하여 정치의 현안 문제를 토의했

다.55) 즉 경연을 정치의 토론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연은 세조와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고종 때까지 지속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장이 되었다. 경연의 목적은 유교경전과 역사

를 공부하여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경연이 정치에 끼친 영향을 적지 

않았다. 경연의 참석자는 세종 때는 승지 1인, 경연 낭청(집현전) 2인, 사관 1인

이었다. 조강 때에는 홍문관 관원 2인, 당직 승지 및 사관 각 1인, 영사, 지사, 

참찬관 각 1인, 특진관 2인 등 10인 이상이 참석했다. 또한 사관이 참여하여 

토의된 내용을 경연일기로 남겼다. 궁에 별도의 정책 협의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연이 그 역할을 했다. 각 부서는 각각 보고하고 왕의 지시를 받을 뿐 그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는 장치는 부재했는데 경연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경연은 두 가지 기능, 즉 왕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기능과, 왕과 신하가 국정을 

협의하는 정치적 기능을 가졌다. 두 번째 기능은 성종 때 생긴 것으로 이를 두고 

‘경연정치’라 일컫기도 했다. 대체로 언론삼사는 유교정치의 명분과 원칙을 고

수했으며 대신들은 정치의 현실과 관행을 중시했는데 이 둘을 왕이 절충했다. 

55) 송웅섭, “조선 성종의 우문정치와 그 귀결,” �규장각� 42(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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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간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간쟁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

하는 행위로, �효경�의 간쟁편에는 경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나라의 흥망이 

간쟁하는 신하에 달려있다고 쓰여있다. 이러한 경연이 왕의 자의적 통치를 견제

했다. 즉 경연관들은 한결같이 왕권을 제약하는 면을 강조했다. 

3. 사관

사(史)는 ‘사(事)를 기록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처음엔 활의 적중수를 

세는 사람을 의미했다. 이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으로, 

이 의미가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넓어졌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

려 영양왕 때 �유기(留記)�, 백제 근초고왕 때 �서기(書記)�, 신라 진흥왕 때 �국

사(國史)� 등의 사서가 편찬되었다.56) 고려 초기 광종 때에 역사편찬의 주무부

서인 춘추관이 설치되었는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사관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

아 객관적이지 못했다. 춘추관은 송나라 제도를 적용한 것이었으나 정작 중국의 

사관은 명나라 때에 이르면 실권을 갖지 못하고 단지 실록이나 사서를 편찬할 

때 참여할 기회만 주어졌다.57) 따라서 중국보다 조선 사관의 지위가 더 높았다. 

사초의 비밀이 보장되었으며 사관의 배석 없는 독대가 금지되었다. 손보기는 

이에 대해 중국보다 조선의 군주권이 약했고 귀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58) 이성무는 조선시대를 사대부에 의한 도덕 정치가 전형적으로 실시된 

시기로 보았다. 그 역시 중국은 황제권이 강했고 따라서 사관의 역할과 기능도 

황제권에 위압되어 충실히 수행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그는 그 차이가 왕조 

성립이 정복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경우 신라

의 통일 이후로 정복 왕조가 한 번도 들어선 적이 없었으므로 양반 사대부의 

권한이 훨씬 더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조선왕조의 실록이 다른 나

라의 실록들과 달리 내용이 충실할 수 있었다.59) 

56) 김성준, “고려칠대실록편찬과 사관,” �민족문화논총� 1집, 2008, 73.
57) 오항녕, “당대사 실록을 둘러싼 긴장, 규율, 그리고 지평,” �역사학보� 205집(2010), 22.
58) 김경수, “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62호(2001), 131-132.
59) 김경수, “조선 전기 사관,”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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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 우왕 때의 예문춘추관을 계승하였는데 이것이 태종 때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다. 전자는 임금의 명령문서를 편찬하고 후자는 시정의 기

록을 담당했다. 두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었으며 사관들은 엄격히 선발되었다. 

능력과 학식도 중시했지만, 사조(四祖)에 부정축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했다. 

처가에도 문제가 없어야 했으며, 이후 결혼했을 때 처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혼은 임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하고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야 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 이들은 양반관료제

에서 예외적 방식인 ‘자천제’를 통해 임용되었다.60) 

사관은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다. 신하들이 사관없이 왕을 단독

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는 공개정치를 지향한 것으로 사관은 왕의 일

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왕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과, 사관의 붓끝에서 

나오는 기록뿐”이라고 고백했다. 즉 기록이 왕을 견제한 것이다. 때로 사관은 

왕이나 대신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태종 즉위년에 임금이 편전에 있을 때 사관

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문밖에서 엿보다 발각되기도 하고 왕이 참석한 잔치

에 참여하려다 문지기에게 저지당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작성된 글은 춘추관에 제출됐다. 취재한 글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시정기’로 편찬하기도 했다. 조회, 경연 등에서 기록하여 춘추관에 제출하는 

것을 입시사초(入侍史草), 집에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 보다 상세하게 쓰고 자신

의 논평도 곁들인 것을 가장사초(家藏史草)라 했다.61) 후자에는 민감한 내용이 

많아 이것이 누설될 경우 조정에 피바람이 일었다. 후환이 두려워 이를 뒤늦게 

고치려고 하다가 발각되면, 수정한 자는 곤장에 관노로 보내지고 몰래 꺼내준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연산군 때 김종직 등이 참형을 당한 무오사화는 그 시작

이 바로 이 사초에 있었다. 연산군 즉위 뒤 성종실록 편찬을 이극돈이 담당했는

데 김일손이 제출한 사초에 자신에게 나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김일손에게 

수정을 요구하다 그가 거절하자 그의 스승 김종직의 글을 문제 삼아 그와 김일

손을 대역죄로 사형당하도록 일을 꾸민 것이다.62)

60)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오향녕, “당대사 실록,” 22.
61) 김경수, “조선 전기 사관,”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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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은 기록하는 일 외에도 조세징수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동서빙고에 가서 

얼음 저장 여부를 살피고 죄수를 조사하기도 하고 죄인 신문 시에 동참했다. 

또한 왕의 말을 전달하고 고위관료의 문병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 밖에 성균관 

유생들의 출석부 조사, 범죄사건 조사, 종묘 제사 주재, 구휼 시행 여부의 조사, 

의정부 찬성 임명시 후보자를 삼정승에게 물어오는 것, 왕의 명을 받아 행하는 

심부름 등의 일을 했다.63) 

지방에도 사관을 두었다. 이들은 겸직 사관으로 외사(外史)라고 칭했다. 지방 

행정 단위에서 사관의 임무를 겸하면서 지방에서 발생한 갖가지 사실과 수령의 

시비득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고려 현종 9년에 지방에 사록을 배치하고 이들

로 하여금 수령 보좌, 속읍 순찰, 향리 감독, 사실의 정리를 담당케 했다. 조선시

대에는 중종 10년에 대신들이 도사나 수령 중 적당한 자에게 선악을 기록하게 

하면 수령들이 공론을 두려워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즉 외사를 통해 수령의 탐학을 견제하고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

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실록은 ‘세대간’ 정치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록64)편찬은 왕이 죽

고 나서 시작되었다. 왕이 관여하거나 필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실록은 원칙적으로 사관을 제외하고는 국왕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65)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와 태종의 경우 사초를 열람하고 수정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세종도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했으나 신하들이 말려 보지 못했으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이 원칙이 지켜졌

다. 조선의 정책결정은 경국대전 규정, 유교 경전, 선례가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세종 이후 왕의 실록 열람 금지가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66) 그래

도 보고 싶어하는 왕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조보감�이 편찬되었다. 

62)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17 기축; 김경수, “조선 전기 사관,” 151; 오항녕, “당대사 실록,” 
25; 오향녕, “조선 전기 사화의 양상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24호(2006), 186-187.

63) 김경수, “조선 전기 사관,” 131.
64) 실록은 본래 ‘믿을 수 있는 기록’로, 신사(信史)와 같은 뜻이다. 오향녕, “당대사 실록,” 4.
65) 실록의 보존에 대해서는 백선혜,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33 참조.
66) 오항녕, “조선 전기 사화,”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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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종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실록 내용 중 선정 기사만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이다. 후대 군주에게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관은 실록의 기초작업을 하고 전반적인 구성, 문장과 체제의 통일은 영의

정을 비롯한 현직 고위 관료가 책임을 졌다. 왕이 사망하면 실록 편찬만을 위한 

실록청이 만들어지고 3정승 중 한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했다. 오항녕은 관료제

의 발전이 실록편찬과 관계있다고 본다. 관료제의 작동에 필요한 기록이나 문서

가 증가하면서 그 문서를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 ‧ 관리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곧 실록 편찬이라는 것이다. “관료제는 사람의 말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가동되며, 그 기능은 늘 문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제란 관원이 ‘임명’됨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인

데, 그때 해당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인적 변동으로부터 항상적으로 유지할 필

요가 있어 실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신제인 군주는 관료제와

는 반대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군주는 문서가 아닌 말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관료는 ‘전교’ 등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67) 

실록 편찬은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중국과 조선 외에도, 몽고, 

베트남, 일본 등에서 실록이 편찬됐다.68) 그 중 조선왕조실록은 지면수 면에서

나 내용면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유교문화권에서는 모두 실록이 있지만 

왕이 못 보게 한 원칙을 가진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따라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금속활자나 목활자로 된 인쇄물이었는데 이는 후세에 영구히 

전하게 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기록을 의식하여 왕의 권력 남용이 견제되었다. 

조선에는 일찌기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식이 있었으며,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69)

67) 오항녕, “당대사 실록,” 5-6.
68) 오항녕, “당대사 실록,” 2; 고병익, “동아제국에서의 실록의 편찬,” �동아시아문화사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69)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배현숙, “조선시대 실록의 염랍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2집(2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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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보

조보(朝報)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으로70) 매일 아침 발행되었으며 심지

어 난리 중에도 발간됐다. 조보는 조정의 소식, 또는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으로 관보의 일종이다. 꼭 알려야 할 사항을 날마다 기록해서 전달했으며 배

포 대상은 주로 양반이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별(긔별)’ 또는 ‘기별지(긔별

지)’로 통했으며 이 말이 조보란 명칭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여졌다.71) 주요내용

은 1) 왕의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 2) 왕의 동정, 건강상태, 경연, 과거 

등의 국가행사, 관리의 사망, 세자비의 간택날짜, 반역도모 사실, 죄인의 추국 

내용 3) 왕의 비답 4) 왕이 관민에게 내리는 회유문인 윤음 5) 관리의 임명과 

면직, 이동, 승급 등 모든 인사관계 내용,72) 조정의 정령, 관료의 휴가, 관리의 

범죄사실 처리, 유배자의 해배소식 6) 자연재해 및 기이한 사실 7) 당면 정책 

및 중요 문제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 중앙 및 지방에서 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서와 장계의 내용 등이다. 상소는 임금이 직접 본 것만 수록되

었다.73)  

조보는 승정원을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부서

로서 “크고 작은 문서가 여기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대신과 대간들이 얻어 

들을 수 없는 정령의 이롭고 병된 것과 국왕의 덕행, 득실을 홀로 알고 있는 

기관”이었다.74) 승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선택하여 조보소(기별

청)에 제공하면 그곳에서 필사하여 발표했다. 그러면 각 관청이나 대신들이 보

낸 서리(기별서리)들이 조보소에 와서 필사해갔다. 배포는 기별군사(기별사령 

또는 조보군사)가 했다. 당상관과 각 관청에는 전속 기별군사가 있었다. 배포범

70) 조보가 처음 발간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황희의 서간, 심언광의 �희경루기�, 
�태종실록� 등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 조선초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영주는 

그 시기 다른 기록에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이런 주장은 무리라고 보고, 대략 그 시기를 

성종대로 본다.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43호(2008), 259. 
71)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 67.
72) 때로는 암행어사 파견내용이 수록된 조보가 미리 누설되어 암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었다.
73)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74) �東彙�;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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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삼공, 판서, 한성부윤을 포함하여 중앙관청의 장이었으며, 지방의 경우 

절도사, 병마절도사 등 전현직 고위관리였다. 발행부수는 440여부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일부 사대부들까지 볼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일반 

양반들이 기별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조보를 입수했다. 백성들은 조보를 입수하

기도 어려웠고 입수했다 해도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으며 그럴 시간도 없었

다. 그러나 선조 29년 전란 중에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적의 동향을 적은 

황신의 서장을 조보에 기재하여 민간에 알려 민정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조보는 

지방에 배포할 때 5일마다 모아서 보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 

‘분발’과 같은 속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기별서리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왕의 전교를 이튿날까지 싣지 않거나 사실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유배시키는 

벌을 내렸다. 

조보의 서체는 기별초, 조보체라 하여 흘림체였다. 매우 거칠게 썼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조정의 비밀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비밀’이란 표식이 붙이기도 하고 한문과 이두를 섞어 쓰기도 했다. 이두

를 쓰면 한문의 원래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복제하느라 속필하는 바람에 글씨가 거칠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필사하는 서리는 잘 받아써야 했다. 보존용 조보는 정서되기도 했다. 선조 

27년에는 전쟁 중 중요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하여 영상 유성룡과 논의

한 사실을 삭제한 채로 작성하도록 했다. 선조 28년에는 중국 장수가 돌아갈 

때까지 조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조보는 승정원에서 발간했지만 

왕이 통제권을 행사했다.75) 그러나 왕의 지시를 어기고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또한 조보는 삼사의 언론활동과 그에 대한 군주의 반응을 실었기 때문에 독자들

은 정치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갔다. 따라

서 조보는 조정의 일방적 통보매체가 아니라 사대부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쌍

방적 매체로서 공론정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다.76)

75)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 80.
76) 김경래,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집(2007), 235-240;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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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1898년 이후 외세에 의해 행해졌다. 1898년 러시

아와 프랑스에서 신문을 규제할 법규를 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여 이에 정부

는 각국의 예를 본떠 전문 33조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너무 가혹한 규정이 

많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하기 못하고 폐기했다. 1904년 러일전쟁 시작된 

후 일본군의 움직임을 자주 보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미명으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다. 이리하여 검열에 걸린 기사의 활자를 뒤집어 인쇄하는 ‘벽돌

신문’이 나오다가 일본은 결국 �제국신문�의 정간을 명하기까지 했다.77) 

Ⅳ. 민(民) 주도의 정치커뮤니케이션

1. 신문고

신문고는 태종 1년에 윤조, 박전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상달하게 한 제도를 본 받으라”고 상소를 올려 시행되기 시작

했다. 등문고에 대한 규정은 명나라 법인 대명률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만약 군주의 행차를 맞아 등문고를 쳐 소원할 때, 실효가 없는 자는 곤장 100대, 

사안이 무거운 자는 무거움에 따라 논하고, 실효를 얻은 자는 죄를 면한다.” 즉 

명나라의 규정은 실효 여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단 등문고를 

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소원이란 것이 밝혀져도 그것에 

대한 처리는 원래 부과되었던 죄가 면제되는 것뿐이다. 이렇듯 명나라의 법은 

등문고 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등문고 

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다.78)

조선의 경우 태종 때 신문고 설치에 대한 상소가 수용된 직후 세부절차가 

마련되었다. 즉 억울한 백성은 우선 해당 관청이나 수령과 감사에게 호소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헌부에 호소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고를 

77)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

78)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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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려 직접 왕에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월소한 경우에는 벌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조대에 이르면 이 3단계 절차를 없애고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하는 것을 허용했다.79) 그러나 이러한 직소 허용은 좌의정의 반대에 부딪혀 

3년 후에 철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 백성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선 신문

고의 위치가 대궐로서, 창덕궁의 이정전, 서남문과 경희궁의 숭정전, 동남문인 

건명문에 있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 양반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

다. 호소할 수 있는 내용도 종묘사직의 안위나 불법 살인, 본인이 억울한 형을 

받았을 때, 부자간 ‧형제간의 분간, 처첩간의 분간, 양인과 천인간의 분간 문제

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신문고는 양반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로 이

용했다. 즉 그 소의 내용은 주로 사노비를 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로서, 사노비

의 신분상승을 막는데 양반들이 주로 이용했다. 지방의 경우 수령의 횡포가 심

해 백성들의 억울함이 극에 달했으나 수령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백성의 소원을 

최대한 방해했다.

1461년(세조 6)에 경국대전 형전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신문고의 역할이 

다시 규정되었다. 상소의 내용은 개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범죄혐의(자기소원)만

으로 제한하여 수령과 관찰사에 대한 고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80)

종묘사직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제외하고, 이전(吏典)이나 노비가 직속 

관원을 고소한다든지 품관, 이전, 민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할 경우는 모두 고소를 

듣지 않고 곤장 100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 (...) 자기소원을 할 경우에는 그 고소를 

듣고 심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세조가 일단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인정한 

이상, 그 행위를 그치게 할 수 없었다. 세조 말기에는 ‘자기소원’의 내용을 확대 

79) “만일 수령이 침포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 와서 내게 고하라.”(�세조실록� 5권, 세조2년 

11.23 두 번째 기사)
80)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49.



78  정치와평론 제16집

해석하여 부당하게 민을 괴롭히는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례가 확

립되었으며 그 관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81)

2. 상언(上言)과 격쟁

상언은 왕이 왕궁 밖을 행차할 때 민이 소장을 직접 전하는 가전상언(駕前上

言)을 의미한다. 왕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소가 있고 형식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었으나 이는 대개 관원, 유생, 사림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

으로, 그 절차도 쉽지 않았다. 그 채택 과정은, 각 군현의 수령이 문건을 수령하

여 도의 감사에게 올리면 감사가 중앙의 형조 또는 사헌부에 올린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월소’라 하여 접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소의 내용은 실록, 승

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수록되었다.

이렇듯 상소는 대개 양반이 올리는 것이나, 상언은 사인으로서 올리는 것을 

의미했다. 상소에는 이두를 쓰지 않았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썼다. 그러나 한자

로 써야지 한글로 쓰면 처벌받았다. 따라서 상언 역시 일반 백성이 하기 어려운 

호소 방식이었다. 또한 그 주된 내용은 효자, 충신, 열녀의 정려(旌閭) ‧ 정문(旌

門)과 효자, 충신, 학행자의 증직을 왕에게 청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려, 정문

을 세우는 행위도 중요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이다. 공동체, 가문, 개인의 

뜻과 위상을 널리 알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격쟁은 왕이 지나갈 때 억울한 백성이 징이나 꽹가리를 쳐서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문고가 폐지된 후 실시되었다. 영조는 1744년(영조 20) 속대전을 

제정하여 “신문고는 이제 없다. 소원하는 자는 차비문 밖에서 징을 두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이를 격쟁이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본 당시 외국인들은 매우 

신기해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왕이 행차할 때 억울한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억울함을 소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빨랫방망이처

럼 생긴 버팀대 위에 놓인 작은 북을 치면서 길가에 서” 있으며 지나가는 왕이 

“그의 소청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대나무 위에 쓴 상소문을 받아 읽는다”고 

81)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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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했다.82)

그러나 격쟁인은 일단 피의자로 간주되어 형조에서 벌을 받은 후에 처리되었

다. 반면 상언은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총괄하는 승정원에서 관할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언은 문서로 하는 데 반해 격쟁은 구두로 할 수 있어서 일반 

백성은 격쟁을 더 선호했다. 상언은 두 차례로 한정되었으나 격쟁은 원억이 해

소되지 않으면 동일 사안을 가지고 몇 번이나 반복 호소할 수 있었다.83) 또한 

상언은 그 내용이 외람된 것은 승정원에서 걸러 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반면 

격쟁은 외람된 내용이라도 빠짐없이 보고해야 했다.84) 따라서 좌의정 채제공은 

“상언은 간혹 승정원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격쟁한다”고 했다. 

또한 격쟁인을 조사하여 죄가 수령에게 있으면 수령을 처벌하고 무고할 경우 

격쟁인을 부민고소법으로 심리했다. 

상언과 격쟁이 빈발하자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일상에 관한 것은 수령과 관찰

사에게 호소하고, 특별히 중대한 일에 한해 상언과 격쟁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것의 범위도 역시 모호하여 명종 때에 그 범위를 확정했다. 즉 본인이 부당한 

형벌을 당한 경우, 부자관계의 분간, 자식의 적서 분간, 노비의 양천 분간으로 

한정했다. 17세기 수령이 민에 대한 형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숙종 

때 위 4가지 외에 본인이 무고함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령의 형벌로 

죽은 당사자의 아내, 형제, 자식, 손자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호소할 수 있게 했

다. 즉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처가 남편을 위하는 일, 동생이 형을 위하는 

일, 종이 주인을 위하는 일을 추가했다. 정조는 이에 더하여 민은(民隱)에 관계된 

일도 허락했다. 이로써 부당한 과세, 이익 침해에 대한 소원이 가능해졌다. 단, 

조사해서 사리에 어긋나면 곤장 100대, 중한 자는 귀양 3천리의 형벌을 내렸다. 

특히 수령을 유임시키고자 격쟁하는 자는 곤장 100대, 중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했다. 그러나 일성록을 보면 정조의 처리 지시가 일반 백성에게 후하고 양반 

출신임을 내세워 부역 등을 모면해보려는 자에게 엄했음을 알 수 있다.85) 

82) W. 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295-296, 403-405; F. A. 매켄지, 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집문당, 1999), 39.
83)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23.
84)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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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조선의 격쟁인에 대한 처리는 가혹한 것이 아니다. 

쇼군에 직접 상소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시대에 

민이 직접 호소한 경우는 겨우 5건이며 그 중 벌을 면한 경우는 단 한번이었다. 

호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호소한 자는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했다. 그 중 유명

한 일화는 1652년 한 촌장이 가혹한 징세로 고통받는 농민을 구제하고자 쇼군에

게 직소한 사건으로, 그는 호소한 후에 가족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 상소로 그 지역에 농세가 면제되고 악정이 개선되었다.86)

격쟁은 사안에 따라 처벌하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백성이 수령에게 맞아 죽

어서 격쟁하는 경우, 조사하여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수령을 처벌하고 무고한 

경우에는 ‘부민고소율’을 적용하여 격쟁인을 처벌했다.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관에 먼저 고하지 않고 격쟁에 부친 자는 ‘월소율’을 적용했다. 즉 문제

가 있으면 우선 해당 도의 관찰사나 수령에게 먼저 고해야 했다. 월소율은 절차

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 

상소할 때는 ‘상서사부실율(上書不實律)’로 다스렸다. 이렇게 격쟁에 대해 구체

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격쟁의 절차가 간편하여 사소한 일로 격쟁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격쟁이 빈발하자 영의정 서명선이 정조에게 “최근 기강이 매우 문란해지고, 

백성의 관습이 어리석고 완고하여 국왕이 탄 가마 앞에서 격쟁하는 일이 일상사

로 되어 버렸습니다”87)라고 하면서 다시 격쟁 범위를 4가지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자 정조는 “왕궁 밖의 격쟁을 막지 않는 것은 민정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니, 그 때문에 혼잡스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 답하며 거절했다.

85)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참조. 또한 특이한 점은 상언이나 격쟁의 내용을 

보면 백성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그 처리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즉 예컨대 세금 감면을 호소하면서 그 처리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86) 하라 다케시, �직소와 왕권�, 117.
87) �정조실록� 정조 5년 7월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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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회와 민회

조선이 그 건국 출발부터 공론 등 정치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고 하나 결국 

그 실체를 보면 왕과 양반 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할 수 

있다. 양반은 토지, 신분, 지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단위를 형성

함으로써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조선의 공론구조는 결국 본래 사대부

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신분제 질서가 동요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변화했다. 그러자 조선왕조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

여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앞서 살펴 본 영 ‧ 정조의 민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그러한 민압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세도정치가 들어서면서 공론구조는 오히

려 더욱 폐쇄적으로 된다.88)

민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영 ‧ 정조시기에 들어오면 그동안 양반들만의 모

임이었던 시 모임과 강학 모임을 중인과 평민들도 갖기 시작한다. 프랑스 신부 

샤를 달레의 글을 보면 평민들도 거리, 길가, 주막에 모여 공적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대부 중심의 문학이 점차 평민문학, 여류문학으

로 확대되어 간 것은 그만큼 백성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홍길동전은 백성들이 이미 국왕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를 생각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손석춘은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유럽의 

18세기의 카페, 선술집에서 시작해 문예공론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한다.89) 

백성들 간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이 본격화되는 것은 향회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안확은 지방의 향회에서 수렴된 목소리가 당론의 형태로 표출되어 논쟁을 

벌이게 된 결과가 붕당정치라고 보았다.90) 안병욱에 의하면 민란의 중심에도 

향회가 있었다. 백성들이 부당한 수취를 당하고 수령에게 항의할 때 그것이 수

용되지 않으면 소요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공론의 마당으로 등장한 

88)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 159.
89)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 160-161.
90)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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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향회이다. 향회는 본래 향촌의 교화 및 수령의 보좌를 목적으로 형성되었

으며 또한 수령과 이서의 횡포를 견제하는 기능도 했다. 18세기까지는 불평등한 

신분제 속에서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점차 향회는 지방관이 잡세 부과를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임으로 변화된다. 그 결과, 과세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로 관과 민이 

협의하는 공간이 성립하면서, 사족이 아닌 민도 잡세 부과의 대상자로서 향회에 

활발히 출입하게 된다.91) 

그러는 가운데 조세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향촌의 여론을 의식한 향회가 변하

기 시작했다. 정규적인 조세 외에 각종 명목의 수취가 행해졌는데 형식적으로라

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므로 그때 수령이 향회를 활용하여 의견을 구했

다. 예를 들면 영조 21년에 고양군 군수는 주민의 여론을 조사해 동의를 얻었고 

궐액이 생길 때는 모두 모여 공론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정복은 향소

에서 폐정을 보고하게 했고 장시에 직접 여론수집함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의견

을 알아보았다. 이후 요호(饒戶), 즉 농업, 상업, 하급 관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이 세도정치의 폐쇄적 공론구조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들 간의 연대를 가능

케 한 향회에서 적극 활동했다. 이렇듯 정치적 공론장의 역할을 한 향회는 삼남 

지역에서 민회로 불리기도 했는데 주로 민이 주도할 경우 그렇게 불렸다. 이 

민회에의 활동이 민란으로 전환되기도 했다.92) 

1862년 한 해에 각 고을을 단위로 서로 뚜렷한 연계도 없는 상황에서 연속적

으로 40여개 지방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이 시기 저항에는 과거와 달리 조

직이나 중심인물이 확고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항쟁

이 일시에 전국적 범위로 확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안병욱은 18세기 후반부터 

민의 결집체로 나타난 향회가 그 이유라고 보았다.93) 즉 19세기 후반 향회에 

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이 향회가 민회가 되고 이것이 저항의 조직으로 활용되면

서 결국 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이 민회는 개항 이후에도 자치와 저항의 

91) 이헌창,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제3의 시각,” �한국사연구�, 148(2010), 147-148.
92)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 163-165.
93) 안병욱,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 �역사비평� 1집(198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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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기능하였으며, 유럽의 의회와 같은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회가 이후 신민회, 국민회 등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94)

4. 맺음말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조선은 초기부터 공론 등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체제를 유지ㆍ강화시켜나갔다.95) 왕과 관료들 간에 공적 논의가 첨예

하게 이루어졌다.96) 정도전에 의하면 왕과 신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평등하며 

왕은 천명이 무엇인지 항상 신하들과 의논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합당

한지를 알기 위해 비평에 개방적이어야 했다.97) 민회를 통한 백성들의 정치적 

저항, 동학도들이 보여준 자발적 토론, 집단행동, 민주적 공동체는 조선 백성들 

역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주체적 존재였음을 보여준다.98) 즉 조선의 

왕, 관리, 백성 모두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소통을 실천하려

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은 대민소통이라고 하는 규범적 이유에서도 실천되었지만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의 왕들은 신권을 견제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했고, 신하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 왕과 신하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으며 백성은 왕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

키고자 했다. 백성은 왕과 관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따라

94) 그 밖에 백성들이 사용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는 통문, 유언비어 등이 있다. 또한 

지배층의 비리와 학정을 공공연히 비난한 괘서, 지배층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투쟁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 비기, 그 밖에 각종 노래도 민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했다. 
성종 18년에 대간들은 임금에게 “진문공이 여송(輿誦)을 들은 것”을 들어 여론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여송이란 백성들이 조정이나 수령에 대한 불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

다(『성종실록』 18년 7월 11일; 김영주, “조선왕조 초기 공론,” 92-93).
95) 이희주, “조선초기의 공론정치,”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2010).
96) 배병삼, “정치사 세종의 한 면모,” �정치사상연구� 11집 2호(2005), 13; 이한수, “세종시대의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4권 2호(2005).
97)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 41.
98) 오문환, “동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한국학논집� 32집(200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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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도가 제공하는 각종 장치를 적극 이용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결국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되

었다. 양반 등 지배층은 왕과 백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힘을 약화시

킬 것을 알아 이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자 했다. 

이것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즉 정치지도자가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이용하여 기득권층의 방해를 막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정치권과 국민 간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때 

정치권이 기득권층에 영합하여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과거의 민란

과 같은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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